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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내에 하 보수  행하지 아니하거나 하 보수계  통보하지 아니한  또는 통보한 하 보수계

 합리하다고 단 는 에는 주 등   사 검사 에게 통보하고, 통보   

사 검사 는 하 여  사하여 하 로  에는 간  하여 사업주체에게 그 보수  

하여야 하 , 하 가 아닌 것 로  에는 주  등에 그 사실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 어 었 나,  공동주택 리령 [시행 1998. 12. 31] [ 통령령 16069 , 1998. 12. 31, 

개 ]  개 , “ 2항  규 에 하여 주  등  보수  한 하 에 하여 

가 는 사업주체는 다  각  1에 해당하는 에게 하 여   뢰할 수 다. 1. 엔지니

어링 술진 에 한 엔지니어링 동주체, 2. 술사 에 한 해당 야  술사 또는 건 사 에 

한 해당 야  건 사, 3. 건 술 리  7  규 에 한 한 건 술연 원, 4. 시 물 안

리에 한특별  25  규 에 한 시 안 술공단” 라고 개 어 하  민  었고, 

2003 에  주택건 진  주택 로  개   공동주택 리령  주택 시행령 로 

수 어 행 주택 시행령 60  규 로 어지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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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건설소송에서 감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법원 건설소송전담재판부 판사들은 건설소송재판을 담당하면서 이처럼 중요

한 감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정기준을 객관화하여 감정인마다 감정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생기는 감정결과의 편차를 줄이고, 감정서를 표준화하여 내

용이 충실하고 이해하기 쉬운 감정서가 작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

니다.

그런데 건설감정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건설감정은 판사와 건설감정인, 건설전문가의 공동 연구가 필요한 분야

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는 건설감정기준을 객관화하고 감정서를 표준

화할 필요성을 공감한 우리 법원 소속 건설감정인들 및 건설전문조정위원들과 공

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건설전문변호사들, 건축사ㆍ기술사 등 건설전문가들도 

참여한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열고 토론을 거쳐 건설감정기준과 표준화된 감정

서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이러한 공동 연구의 성과물을 담은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감정실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열의를 가지고 연구, 토론에 참가해주신 판사들, 조정위원들과 감정인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1. 9.  .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소송실무연구회

5) 울 앙지 원 건 실무연 , “2011 건 감 실무”, 15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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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감정시 유의사항

- 하자보수비용의 산정과 발생시점의 구분 : 철거 후 재시공 또는 부분시공, 차액  

  산정

- 하자보수비 산정시점 : 소 제기 시점 또는 재판부의 지시에 따름

- 하자보수비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 조달청 기준에 따름

- 낙찰율 적용여부 : 적용하지 않음

- 설계도서의 해석 및 기준 : 국토부 고시에 따름

◯ 주요하자 감정기준

- 콘크리트 균열하자

- 결로하자

- 누수하자

- 타일하자

- 건축기타하자

- 기계설비 주요하자

- 전기설비 주요하자

- 조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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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울 앙지 원 건 실무연 , “2015 건 감 실무지  개 ( 록)”,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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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낙찰  문  보 하  하여 동 한 액 로 고  질  지향한다는 고가 (Best 

Value)낙찰 가 도 어  공공공사에 고 나 주  에 는 여  가  낮  

액에 공사  하겠다는 공사업 가 가  매력  수 에 없어 개  원한 실 다.

8) , 민수, “ 가날찰 도  개  향 사 연 ”, 건 슈포커스, 2013, 10 .



- 9 -



- 10 -

9) 2015  감 실무지  19  참

10) 울 앙지 원 2002가합21931 (10%)

울남 지 원 2002가합7931 (10%)

울 지 원 2004가합1146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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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등 원 2005나31073 (10%)

울 앙지 원 2010. 2. 5. 고 2007가합92846 (10%)

울고등 원 2009. 4. 15. 고 2007나127107 (10%)

울고등 원 2011. 5. 26. 고 2009나40211 (10%)

11) 울 앙지 원 건 실무연 , “건 감 실무”, 2011, 31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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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원가계산 후 액 란 단   또는 당 재료비, 무비, 경비  산 하여 계산  순공사비에 

비  할 , 간 비 등  하고 거 에 4 보험,  등  하여 산 하는  공사비로  하

보수  경우 보통 순공사비  1.5  도  단가로 산 는 액  말한다.

13) 울 앙지 원 건 실무연 , “건 감 실무”, 201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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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양식 주택  실에는 신  신고 하여  에는 물  사 하지 않는 경우가 

므로  내 에 수  하는 에 실에 수 가 없는 경우도 많다.

15) 울고등 원 2000. 7. 27.  고 99나 49363

울남  2004. 09. 16. 고 2002가합7931

울남  2004. 03. 11. 고 2002가합1216

울 앙지 원 2006. 10. 12. 고 2004가합83940

울 앙지 원 2008. 2. 27. 고 2005가합62148

울 앙지 원 2008. 9. 25. 고 2006가합9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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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울 앙지 원 2006. 8. 29. 고 2003가합57203

울 앙지 원 2008. 10. 14. 고 2005가합76420

17) 울 앙지 원 2012. 1. 18. 고 2010가합22045 ; 같  취지  례는 아래  같다.

울 앙지 원 2008. 6. 11. 고 2006가합85957

울 앙지 원 2008. 6. 3. 고 2006가합59965

울 앙지 원 2009. 2. 17. 고 2006가합96339

울남 지 원 2013. 10. 25. 고 2011가합6060

18) 사사건 하 심 례에 도 로 체하는 안  합리 라고 시한 경우가 많다.

울 앙지 원 2008. 6. 11. 고 2006가합85957

울 앙지 원 2008. 6. 3. 고 2006가합59965

울 앙지 원 2009. 2. 17. 고 2006가합 96339

울 앙지 원 2012. 1. 18. 고 2010가합2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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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울 앙지 원 건 실무연 , “건 감 실무”, 2011,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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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울 앙지 원 2008. 6. 3. 고. 2006가합59965

울남 지 원 2008. 10. 23. 고 2006가합 13828

울 앙지 원 2012. 10. 17. 고 2011가합72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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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표 3-1 표 4-1 표 4-2 표 4-3 표 4-4 사사건 평균

단 가 23,449원 2,602 1,628 1,248 2,216 1,9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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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울 앙지 원 건 실무연 , “건 감 실무”, 2011, 40



- 23 -



- 24 -



- 25 -

22)  검색 료, 앙 미  지, http://www.chemi-con.co.kr/menu-d/main1-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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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 료, 앙 미  지,

     http://www.chemi-con.co.kr/menu-d/main1-1-3.html


